
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20. 9. 29.>

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

(제23조제2항제3호 관련)

1. 시설의 규모: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시설의 규모에 따른다. 

2. 시설 및 설비 기준: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른

다.

3. 직원의 자격 및 인력기준: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9의 직원의 자격기

준 및 인력기준에 따른다.

4.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(기타재가급여는 제외한다)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

대한 특례

  가.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

 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

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,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

다.

  나.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

   1)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

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

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

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

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으로 한다.

   2)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

경우에는 간호(조무)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

있다. 

5. 재가급여(기타재가급여는 제외한다)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

하는 경우의 특례

  가.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

    방문요양,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

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·설

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  나.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

 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

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

자(시설장)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

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

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으로 한다.


